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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보험급여과-605호(2021.1.28. 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-1924(2021.1.29. )

2. 요양병원*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입원환자가

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, 적용수가 및 산정방법은

“ 붙임 1,2 ,3 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*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(단,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

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,「장애인 복지법」제58조제1항

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)

붙임 1.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

2.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

3.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 등 안내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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